
■ 약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의3서식] <개정 2026. 6. 19.>

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

• 해당하는 [ 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고인

(확인인)

성명(대표자) 연락처

확인사항
서류 

첨부 여부

신고기준

 ①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[  ] 예 [  ] 아니오

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

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
[  ] 예 [  ] 아니오

[  ] 예 

[  ] 아니오

결격사유

 ①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

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

전문의가 약사(藥事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

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)

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[  ] 예 

[  ] 아니오

 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
 ③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[  ] 예 

[  ] 아니오

 ④ 「약사법」ㆍ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ㆍ「보

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ㆍ 「의료법」ㆍ「형

법」 제347조(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

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. 

이하 같다), 그 밖에 약사(藥事)에 관한 법령을 위반

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

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
 ⑤ 「형법」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

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(藥事)에 관한 

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

아니한 자

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
 ⑥「약사법」제76조에 따라 신고수리가 취소된 후 1

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
 ⑦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종사자(의료기관이 법인인 경

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,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

를 포함합니다) 또는 약국개설자

[  ] 해당 [  ] 해당없음

 
「약사법」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판

촉영업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 신고인(확인인)
(서명 또는 인)


